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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결  등  열람  복사에 한 규(재형 2012-1)

개  2016.02.03 재 규 1563호

1  ( ) 

 규는 「형사 」( 하 " " 라 한다) 59 3 과 형사 결  등  열람  복사에 한 규 (

하 "규 " 라 한다)에  결  등  열람  복사에 필 한 사항  함  로 한다. 

2  ( 거 록ㆍ 록 록   등록) 

원사무  등  형사사건  거 록과 록 록  한 경우 거 록   해당 사건   시

지, 록 록    후 지체없  산 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

3  (비실  처리) 

원 재 사무  원사무  등  형사사건  결  확  후 지체없  결  등에 하여 비실  처리

 하여야 한다. 

3 2 (안내문 게시 등) 

① 각  원  민원 수창   안내 에 형사 결  등 열람ㆍ복사 한신청 안내문  게시한다. 

② 각  원  민원 수창 에 형사 결  등 열람  복사 신청  , 형사 결  등 열람  복사 한신

청   재례  함께 비 한다. 

3 3 (안내문 ㆍ 달) 

 45  또는 규  26  2항에 라 재  또는 재  재한  등본 또는 본  하거나 

 150 2 1항 에 라 환  달하는 경우에는 3 2 1항  안내문  함께 하거나 

달한다. 

4  (비  에 한 열람ㆍ복사 신청  처리) 

① 결  등  열람  복사  망하는 사람  해당 결  고한 원에 문ㆍ우편ㆍ 사  

로 그 열람  복사  신청할 수 다.  경우 다  각 호  사항  재한 형사 결  등 열람  복사 신

청   하여야 한다. 

1. 신청  ㆍ주민등록 호(  경우에는 여 호 또는 등록 호)ㆍ주 ㆍ연락처( 화 호 

등  말한다) 

2. 열람  복사  원하는 결  등  피고   사건 호 

3. 열람  복사  원하는 결  등   : 결 ㆍ 거 록ㆍ 록 록   또는  

4. 신청  원하는 결  등  공  : 직 수령ㆍ우편ㆍ 사  

② 원  각  원  결  등  열람  복사 업무  처리하  하여 담당  지 ㆍ 하여야 한

다. 

③ 신청  우편에 한 로 결  등  공 고  하는 경우에는 재 록 열람ㆍ복사 규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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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수수료 에 결  등  공에 필 한 우편  함께 납 하여야 한다.  경우 수수료  납 는 

수 지 또는 지   계 체에 한 결재 식에 하여 할 수 다. 

④ 2항  담당 는 결  등  열람  복사 신청   경우 그 열람  복사가 가능한 에는 3항에 

한 수수료 등  산 하여 신청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

⑤ 2항  담당 는 결  등에 한 열람  복사가 한 어 거나 신청한 결  등  피고  또는 사

건 호가 특 지 아니하는 등 열람  복사가 가능한 에는 신청 에게 그 취지  통지하여야 한다. 

⑥ 신청  5항  통지   후 3  내에 보  하지 아니하거나 3항  수수료 등  납 통지  

 후 5  내에  수수료 등  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내 로 결처리할 수 다. 

⑦ 4항  5항  통지는 화ㆍ우편ㆍ 사 에 하여 할 수 다. 

⑧ 1항  신청 는 연도별 형사 결  등 열람  복사 신청 철에 편철하고, 연도별 형사 결  등 열람 

 복사 신청 철  해당 연도 말 터 1 간 보 한다. 

5  (열람ㆍ복사  한) 

① 결  등에 한 열람  복사  한  산 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  력하는 로 하 , 동

한 사건 호  결 ㆍ 거 록ㆍ 록 록에 하여는 하여 그 열람  복사  한한다. 

② 재   59 3 1항 1호 내지 4호 가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  고한 경우에는 

지체없  원사무  등에게 그 사실  알려야 하고, 원사무  등  결 고 에 한 계 에게 

3 2 1항  안내문  한다. 

③ 계  규  6  2항  원사무  등에게 다  각 호  사항  재한 형사 결  등 열람 

 복사 한신청   할 수 다.  경우 계  열람  복사  한하여야 할 사  등에 한 

료  함께 할 수 다. 

1. 신청  ㆍ주민등록 호(  경우에는 여 호 또는 등록 호)ㆍ주 ㆍ연락처( 화 호 

등  말한다) 

2. 신청  격 

3. 열람  복사  한  원하는 결  등  피고   사건 호 

4. 상ㆍ하 심  재심 상 결 등  결  등에 한 열람  복사  한  원하는 경우 그 결 고 

원  사건 호 

5. 열람  복사  한하여야 할 사  

④ 원사무  등  3항  신청  는 경우에 지체없  규  6  2항 단 에 라 해당 결  등  

열람  복사  한하여야 한다. 

⑤ 원사무  등  3항  신청  하는 경우에는 4항  한   59 3 1항 5호 에  

한 로 변경하여야 하고, 그 신청  거 하는 경우에는 신청 에게 거 처  취지   화ㆍ우편

ㆍ 사  로 통지하여야 한다. 

⑥ 원사무  등  5항  거 처  확  경우에 지체없  4항  한  해 하여야 한다. 

⑦ 규  6  4항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 원사무  등  지체없  해당 결  등  등본 등 

련  2심 결  한 원 로 하여야 한다. 

⑧ 3항  신청 는 연도별 형사 결  등 열람  복사 한신청 철에 편철하고, 연도별 형사 결  등 

열람  복사 한신청 철  해당 연도 말 터 1 간 보 한다. 

  
 규는 2013  1월 1 터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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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2013.07.08 1447호) 
 규는 2013  7월 15 터 시행한다. 

   (2016.02.03 1563호) 
1 (시행 )  규는 2016  3월 1 터 시행한다. 

2 (경과 )  규는  규 시행 당시 계   사건에도 한다. 다만,  규 시행 에  

규 에 라 행한 행  효력에는 향  미 지 아니한다. 


